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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팀 (2025.12.)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구  분 직  종 단  가

기술계

기 술 사 442,679
특    급 326,774
고    급 289,265
중    급 251,596
초    급 215,609

기

능

계

측량
고    급 259,647
중    급 235,899
초    급 200,786

지도제작
고    급 268,435
중    급 242,957
초    급 198,089

도화
고    급 300,967
중    급 236,885
초    급 229,483

항공사진
고    급 299,990
중    급 270,554
초    급 237,664

기타
사업용조종사 313,877

항법사 303,861
항공정비사 288,757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한 국 공 간 정 보 산 업 협 회 장
[임금통계작성기관(국가승인통계 제377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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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본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임

◦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문분야 기술인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본 보고서의 임금은 ‘25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함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이외 근무한 수당(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표본 규모가 과소한 부문은 이용 시 유의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된 [ - ] 부호의 뜻은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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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조사개요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

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 
시 투입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당업체 및 유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통계청 승인번호 제 377001호

□ 작성연혁

 ◦ 1985. 7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최초실시

 ◦ 1999. 6 : 통계작성 승인

 ◦ 2000. 6 : 조사표 변경(인력 및 임금현황 개인별기재->등급별기재)

 ◦ 2001. 6 : 표본 변경(일반측량업체 500개 -> 400개)

 ◦ 2004. 7 : 조사항목 변경(주 5일근무제 실시여부 등)

 ◦ 2006. 6 : 조사항목 변경(기술사 등급 등)

 ◦ 2007. 6 : 조사항목(항공사진 촬영사 삭제) 및 표본설계 변경

 ◦ 2009. 7 : 조사항목(측부 추가) 및 조사표, 임금산출방법 변경

 ◦ 2011. 7 : 조사표 변경(연봉제 시행유무 및 문구 수정)

 ◦ 2013. 6 : 조사표 변경(측량전담인력 남녀구분 및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문항 추가)

 ◦ 2014. 7 : 조사표 변경(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문항 삭제)

 ◦ 2020. 7 : 조사방법 변경(일반측량 종사자를 대상에서 제외),

               조사항목(측부 삭제) 및 조사표, 임금산출방법 변경

 ◦ 2023. 6 : 조사표 변경 (주5일근무 시행여부 삭제, 

              연봉제 시행유무 삭제,  측량전담기술인력 남녀 구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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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 기초조사 : 2025년 7월

 ◦ 조사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12월 12일

 ◦ 조사단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 조사근거서류 : 2025년 7월 지급 급여대장

□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 조사대상 : 2025년 5월 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2,979개사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

 ◦ 조사범위 : 전국

 ◦ 조사사항 : 2025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지급된 실 지급 임금

 ◦ 조사항목 : 업체현황, 인력보유현황, 임금동향, 기술자 등급별 임금현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이의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조사방법 및 집계방법

 ◦ 조사방법 : 우편(모사전송)조사, 방문 및 인터넷조사 병행

 ◦ 집계방법 : 조사된 값 중에서 최상위 및 최하위를 제거한 후 가중평균 집계

□ 등급별 임금산출 방법

                   등급별 조사된 총임금
 ◦ 등급별 임금 = 
                   등급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이상 :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

 ◦ 조사대상인원이 100명 미만 : 단순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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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의 적용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4.23)｣에 의한 기본

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

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임금 공표

 ◦ 근    거 : 통계법 제27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22조

 ◦ 공표시기 : 2025년 12월 말경

 ◦ 공표방법 : 간행물(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m.or.kr) 게재

 ◦ 공표범위 : 측량분야 기술계, 기능계 등급별 기술자 임금과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의 임금

 ◦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적 용 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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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측지
측량

연안
조사
측량

항공
촬영

공간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지도
제작

수치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측량

공공
측량

전체

서  울 14 12 5 12 25 50 52 24 45 239

인  천 8 4 1 5 14 10 18 16 33 109

경기도 56 22 11 36 81 78 146 136 184 750

강원도 4 1 0 2 18 11 45 41 92 214

충청북도 5 1 1 3 8 7 20 21 53 119

대  전 1 0 0 0 3 11 12 9 13 49

세  종 0 0 0 0 0 2 2 1 4 9

충청남도 9 2 1 8 16 16 43 41 77 213

전라북도 5 3 1 3 10 14 41 43 76 196

광  주 1 0 0 1 1 3 4 5 7 22

전라남도 5 4 1 2 15 13 59 57 117 273

대  구 2 0 0 2 7 5 18 16 22 72

경상북도 10 1 1 4 25 13 56 54 128 292

부  산 7 5 0 2 11 9 25 26 32 117

울  산 1 1 0 1 2 3 14 14 18 54

경상남도 6 1 0 6 18 6 43 40 74 194

제주도 1 0 0 1 5 3 13 16 18 57

합  계 135 57 22 88 259 254 611 560 993 2,979

2. 조사대상 업체

□ 조사대상 업체 현황

     (2025년 5월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측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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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조사결과 및 추진경과

구    분
2024년[A] 2025년[B]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

대상
인원

결과
대상
인원

결과
증감액
[B-A]

증감률(B/A)

기술사 136 429,789 175 442,679 12,890 ▲ 3.0

특급기술자 1,175 315,285 1,200 326,774 11,489 ▲ 3.6

고급기술자 748 280,278 784 289,265 8,987 ▲ 3.2

중급기술자 693 244,289 686 251,596 7,307 ▲ 3.0

초급기술자 1,189 207,826 1,188 215,609 7,783 ▲ 3.7

측량 

고급기능사 41 250,450 43 259,647 9,197 ▲ 3.7

중급기능사 122 227,604 101 235,899 8,295 ▲ 3.6

초급기능사 374 193,697 374 200,786 7,089 ▲ 3.7

지도
제작 

고급기능사 34 258,447 48 268,435 9,988 ▲ 3.9

중급기능사 138 234,179 143 242,957 8,778 ▲ 3.7

초급기능사 222 192,075 210 198,089 6,014 ▲ 3.1

도화 

고급기능사 47 291,056 45 300,967 9,911 ▲ 3.4

중급기능사 45 229,940 53 236,885 6,945 ▲ 3.0

초급기능사 71 221,287 59 229,483 8,196 ▲ 3.7

항공
사진 

고급기능사 6 288,282 13 299,990 11,708 ▲ 4.1

중급기능사 15 262,165 24 270,554 8,389 ▲ 3.2

초급기능사 12 229,362 24 237,664 8,302 ▲ 3.6

사업용조종사 20 303,998 25 313,877 9,879 ▲ 3.2

항법사 3 292,421 1 303,861 11,440 ▲ 3.9

항공정비사 14 281,046 18 288,757 7,711 ▲ 2.7

합계 5,105 5,233,476 5,214 5,413,774 180,298 ▲ 3.4

1. 조사결과

□ 조사결과

               (단위 : 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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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  술  사   320,237   334,967 385,893 410,306 429,789

 특급기술자   236,324   249,499 282,163 302,847 315,285

 고급기술자   212,851   218,088 251,261 269,008 280,278

 중급기술자   183,152   189,335 220,054 234,406 244,289

 초급기술자   155,203   158,319 184,612 197,811 207,826

측량

 고급기능사   182,738   195,285 222,786 239,998 250,450

 중급기능사   163,100   170,447 199,540 215,962 227,604

 초급기능사   132,560   142,459 167,135 179,991 193,697

지도
제작

 고급기능사   191,849   200,020 228,997 246,979 258,447

 중급기능사   162,270   173,748 203,494 222,688 234,179

 초급기능사   131,594   143,424 168,619 184,640 192,075

도화

 고급기능사   207,574   225,046 262,206 280,348 291,056

 중급기능사   162,549   169,599 199,067 214,022 229,940

 초급기능사   153,814   166,183 194,386 213,140 221,287

항공
사진

 고급기능사   200,248   217,059 253,407 278,405 288,282

 중급기능사   189,214   202,221 236,263 247,220 262,165

 초급기능사   160,576   165,193 194,944 216,907 229,362

 사업용조종사   223,619   229,315 264,261 291,587 303,998

 항  법  사   210,971   216,323 252,414 285,612 292,421

 항공정비사   206,975   211,010 245,074 265,692 281,046

□ 지난 연도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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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분석

 ◦ 조사대상 2,979개 업체 중 회수된 업체 1,226개의 측량업종에 근무하는 5,214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3.4% 증가하였음

 ◦ 조사대상인원은 5,214명으로 2024년도 조사대상인원인 5,105명보다 109명 증가 

하였고,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음

 ◦ 전체임금 추이는 상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승하였음

 ◦ 기술계는 2024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초급기술자가 3.7%로 초급기술자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측량기능사는 2024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측량업등록 등 활용성이 가장 높아 

타 분야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음

 ◦ 지도제작기능사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고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9%, 중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7%, 초급 지도제작기능사가 3.1% 상승하였음

 ◦ 도화기능사는 2024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고급 도화기능사가 3.4%, 중급 

도화기능사가 3.0%, 초급 도화기능사가 3.7% 상승하였음

 ◦ 항공사진기능사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고급 항공사진기능사가 4.1%, 

중급 항공사진기능사가 3.2%, 초급 항공사진기능사가 3.6% 상승하였음

 ◦ 기타분야는 항공촬영업 관련 인력으로 2024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사업용

조종사가 3.2%, 항법사가 3.9%, 항공정비사가 2.7% 상승하였음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개정에 따라 “측부”가 

삭제되어 2020년도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표 변경 (주5일 근무 시행여부 삭제, 연봉제 시행유무 삭제, 측량전담기술인력 
남녀 구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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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대상 데이터 추출(5.30)

 ◦ 측량용역 임금실태조사 운영지원 요청서 회신(통계청)(6.2)

 ◦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 협의회(7.4)

 ◦ 2025년 제2차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책임관 회의(7.14)

 ◦ 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상반기 진단결과 보고회(7.21)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조사기관 현장 점검(8.11)

 ◦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출(8.22)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1차)(8.5)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2차)(10.1)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메일 발송(9.5)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MMS 문자 발송(8.13)  

 ◦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회원사 MMS 문자 발송(11.18)

 ◦ 정기모니터링 통계책임관 현행화(11.20)

 ◦ 조사표 점검 및 집계 등 데이터 정리(12.9)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12.10)

 ◦ 2025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임금 공표(12.22)

                                                                    (단위 : 개, 사)

일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수
 월계 266 260 21 559 120

 누계 266 526 547 1,106 1,226

 회수율 8.9% 17.6% 18.4% 37.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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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1. 조사표 회수 현황

□ 조사표 회수 현황

 ◦ 2025년 5월 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등록된 6,041개 업체 중 2,979개(지적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제외)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모사전송)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6(41.2%)개사의 조사표를 회수하여 1,226개사

(41.2%)의 조사표를 집계에 사용하였다.

             

41%

1%2%
37%

19% 응답

업체폐업

주소불명

응답거부

기타

     
                       

(단위 : 개, 사)

조사

대상업체

회수업체 미회수업체

응답 사용 응답거부 주소불명 업체폐업 기타 계

2,979 1,226 1,226 1,105 70 17 56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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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회수 현황                

                                                                (단위 : 개, 사)

구        분
대상 

업체수

회        수
회수율(%)

업체수 집 계

측지측량업 135 80 80 59.3%

연안조사측량업 57 38 38 66.7%

항공촬영업 22 18 18 81.8%

공간영상도화업 88 51 51 58.0%

영상처리업 259 138 138 53.3%

지도제작업 254 72 72 28.3%

수치지도제작업 611 250 250 40.9%

지하시설물측량업 560 240 240 42.8%

공공측량업 993 339 339 34.1%

합          계 2,979 1,226 1,226 41.2%

 ◦ 조사표 회수율은 업체의 업무상의 불편함, 의무사항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조사를 기피 

하였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한 이유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업종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지도제작업과 공공측량업의 경우 28.3%, 34.1%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 이는 공공측량업체의 경우 엔지니어링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엔지

니어링 임금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지도제작업의 경우도 대부분 출판업 등 주업종이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로 “지도제작초급기능사” 1인 만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직원

고용이 아닌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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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자 등급별 현황

□ 기술자 등급별 분포 현황

 ◦ 조사대상 5,214명 측량기술자 중 기술계 기술자가 4,033명(77%), 측량분야 

기능사가 518명(10%), 지도제작분야 기능사가 401명(7%), 도화분야 기능사가 

157명(3%), 항공사진분야 기능사가 61명(2%), 기타가 44명(1%)으로 나타났다.

 

          

77%

10%
8% 3%

1%

비율

기술계

측량기능계

지도제작 기능계

도화 기능계

항공사진 기능계

기타

 

                                                                     

   

구분 기술계
기능계

기타 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수(명) 4,033 518 401 157 61 44 5,214

비율 77% 10% 8% 3%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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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임금변동 요인분석
       

1. 임금동향

□ 업종별 임금동향

 ◦ 본 조사에 참여한 1,226개사의 전년대비 변동은 713개사(58.2%)가 임금인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개사(0.5%)가 임금인하, 507개사(41.3%)가 임금동결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임금인상, 임금동결, 

임금인하의 비율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증감의 주업체로 분석되고 

있다.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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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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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측지 연안 항공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 수치 지하 공공

임금인상

임금인하

임금동결

                                                      (단위 : 개, 사)

구분 측지
측량업

연안 
조사

측량업

항공 
촬영업

공간 
영상

도화업

영상 
처리업

지도 
제작업

수치
지도

제작업

지하 
시설물
측량업

공공 
측량업 계

임금인상 54 29 12 36 85 44 145 136 172 713

임금인하 - - - - 1 0 1 1 3 6

임금동결 26 9 6 15 52 28 104 103 164 507

계 80 38 18 51 138 72 250 240 339 1,226



- 14 -

2. 임금변동 요인

□ 임금 인상 요인은 주로 ‘물가 상승’(40%)이 주로 나타났으며, 인하 요인은  

‘기타(72%)’  동결 요인은 주로 ‘수주물량 감소’(46%)로 나타남

               

 ◦ 임금 인상‧인하‧동결 요인

   - 인상요인

                                                                         (단위 : %)

구  분 기술인력
부족

다른
업체와의 

경쟁

물가
상승

경영수지 
상태향상

노사관계
안정필요 기  타 합 계

비율 14 12 40 7 19 8 100

   - 인하요인

                                                                         (단위 : %)

구  분 기술인력
공급증가

수주물량
감소

물가
하락

경영수지
악화 기  타 합 계

비율 0 14 0 14 72 100

   - 동결요인

                                                                         (단위 : %)

구  분 기술인력
수급안정

수주물량
감소

물가
안정

임금협상
진행중 기  타 합 계

비율 10 46 7 9 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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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1.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2. 측량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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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1.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고급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
람

중급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
람

초급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
행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
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

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부록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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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분야

측량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지적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

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

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

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복무한 경력은 제2호 표의 해당 자격ᆞ학

력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ᆞ이수하기 전과 취득ᆞ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

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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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

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

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

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

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

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

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2.>



- 19 -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ᆞ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ᆞ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ᆞ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ᆞ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ᆞ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ᆞ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ᆞ전문분야별 국가자격ᆞ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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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측량대가의 기준

[시행 2020. 4. 23.]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 4. 23.,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031-210-27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

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

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비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및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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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직접인건비 계산을 위한 투입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

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매체·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

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비

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

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

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

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695호, 2020. 4. 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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